
【건설교통 원회】

부천시재난 리기 운용계획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4년 11월 23일 부천시장

  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24일

 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○ 제11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 원회(2004. 12. 7) 상정 

 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   (제안설명자 : 하수과장  우의제)

   □ 기 운용의 목

     ○ 재난 방  재난응  조치 재원의 안정  확보로 재난 비 태세 

확립

   □ 기타설명 : 생략

3. 기 운용 개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:천원)

구    분 2003년말
2004 년도 2005년말

(B)

증  감

(B-A)
비 고

당  최 종(A)

총

조

성

액

①

  소    계 7,387,266 8,768,039 8,786,635 10,470,900 1,684,265
년도이월 3,521,100 7,387,266 7,387,266 8,786,635 1,399,369

  출 연 3,645,751 1,327,668 1,327,668 1,444,098 116,430

이자수입 220,415 53,105 71,701 240,167 168,468

사
용
액
②

  소    계 690,386 433,229 433,229

  고유목
  사업비 690,386 433,229 433,229

순조성액(①-②) 7,387,266 8,077,653 8,786,635 10,037,671 1,251,036



4. 주요질의  답변 요지

질         의 답          변

․재난 리기  조성 방법은 ?

․기 의 목표치는 있는지 ?

․재난 지출요인이 없으면 ?

․특별회계와 복되는 사항은

  아닌지 ?

․재난 안 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

  립 (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

 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년 평균액의 1/100에

  해당하는 액)을 립하도록 되어 있음.

․재난 안 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

 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

  액의 평균액의 1/100임.

․재난재해에 비하여 비하는 것으로써

 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음.

․시 하고 박한 상황발생시 쓰여지는

  기 으로 재난 리 원회에서 심의를

  받게되어 있음.

5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 
      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     

6. 심사결과 

   ○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

   ○ 없   음


